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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인증 복합기 불법 유통한 개 업체 적발46

미인증 미국산 복합기 여대 전국에 불법 유통- 4,000 -

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( )

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미국산 복합기를 대량으로

수입판매대여한 업체를 적발하여 전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․ ․
손모 씨 등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(31) 46 .

또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불법 복합기 대는 압수하여 폐기조치462

하였다.

손모씨는 다른 업체 대표 배모씨와 함께 월부터 월까지2010. 10 2011. 2

회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미국산 복합기12

스캐너 복사 프린터 기능 포함 종 여대를 국내로 들여와(FAX, , , ) 11 4,000

판매대여하는 등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.․

이들은 컨테이너 앞쪽에는 사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, 뒤쪽

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제품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위장하여

국내로 들여왔다.

손모씨 등과 함께 입건된 개 업체들은 이들로부터 해당 복합기를44

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복합기 잉크를 무제한 공급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

만원씩 받고 대여하였다5 8 .∼



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

기자재를 제조 수입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3 2ㆍ

벌금에 이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, 1 500

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

중앙전파관리소는 향후 국민생활에 밀접한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

대하여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․
이다 끝. .


